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 <개정 2022. 5. 9.>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학력별
구 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대학 조교, 전문대학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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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 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

11조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ᆞ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자

는 17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종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

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

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